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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제 목제 목제 목  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 안내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 안내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 안내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 안내(3차차차차) 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4186(2014.10.27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급성기관지염 치료제 '움카민'의 정제 등재

에 따라 기존 액제의 처방변경, 다량의 재고 발생 등 혼란 예상으로 '14.9.1자로 '약제급

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'에 신규 등재되는 '움카민정'과 관련한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 

'움카민시럽 등'에 대해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

시 제2013-127호, 2013.9.1)」 [일반원칙] 내용액제(시럽 및 현탁액 등)의 적용을 한시적

으로 총 2개월간 유예한 바 있습니다. 

3. 이와 관련하여 관련 단체 등에서 환자의 복용 편의 및 처방의 일관성을 

위해 해당 약제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요청한 바, 보건복지부에서 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

함을 알려왔기에 안내합니다.

 

- 다     음 - 

○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

2013-127호, 시행일 '13.9.1)」 [일반원칙] 내용액제(시럽 및 현탁액 등)의 적용과 관련하

여,

 - '14.9.1. 자로 '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'에 신규 등재되는 '움카민

정'과 관련하여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인 '움카민시럽 등'의 [일반원칙] 내용액제 급여기

준 적용을 추가적으로 1개월간('14년 11월) 유예하여 움카민시럽 등의 보험급여를 인정

함.   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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